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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MBC의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주

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부산일보 주식을 전

부 처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부일장학회를 운영하였던 김지태의 상속인들은 2010년 6월 3일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문화방

송의 주식 양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지태가 1962년 정부의 강압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 계

약의 당사자는 김지태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이고, 증여계약이 무효는 아니며 취소

할 수 있을 뿐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

멸하였다. 정부의 강압행위는 불법행위이지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의 도과하여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마디로 정부가 잘못은 하였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

거사 정리 위원회가 2007년 5월 29일 “부일장학회 재산은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하여 헌

납되었으므로, 정수장학회가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고, 정부는 정수장학회가 주식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내용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2. 상속인들은 정수장학회가 발행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년 3월 5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정수장학회에 주권을 인도하거나 정수장학회의 지시에 따라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상속인들이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정부가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를 청구한 소송

이 진행 중이고, 그 일부인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정수장학회와 MBC는 정당한 상속인들의 의사 및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무관한 주식 처분 

논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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